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,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  
제목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관련 알림
1.  관련 : 「식품위생법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6

 
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2조에 따라 임명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

식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31조의6에 따라 매년 7시간 

이상(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) 의무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 

3. 각 시·도는 아직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식품위생감시원이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

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   

※ 신규 감시원의 경우에는 미이수 사유를 기록·관리하고, '24년 상반기 중 교육을 

반드시 이수 

 

4. 아울러, 각 시·도에서 임명한 식품위생감시원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

경우 감시원증을 즉시 반납 받는 등 감시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 

끝.

교육방법 과정명 인정시간 교육기간

나라배움터 사이버교

육

(e-learning.nhi.go.

kr)

식품위생법 기본파악하기 5.5

~'23.12.24.

식품위생감시 기본과정 3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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